
장.관.항.세항.세세항 목

과                 목 기        정

예   산   액

비      교

증  △  감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예  산  액

3000
경제개발비 1,032,000 880,000 152,000 [국           0  도     338,387  교           0  시     693,613]

3300
국토자원보존개발비 1,032,000 880,000 152,000 [국           0  도     338,387  교           0  시     693,613]

3320
치수및재해대책 1,032,000 880,000 152,000 [국           0  도     338,387  교           0  시     693,613]

3325
치수사업특별회계 1,032,000 880,000 152,000 [국           0  도     338,387  교           0  시     693,613]

100
경상예산 247,748 244,330 3,418 [국           0  도      27,387  교           0  시     220,361]

110
인건비 200,123 196,705 3,418 [국           0  도      27,387  교           0  시     172,736]

101
인건비 200,123 196,705 3,418

11,477 11,229 248 05 명절휴가비

ㅇ청원경찰 명절휴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91,807,000원x1.5/12)-기정(89,826,000원x1.5/12)             

= 248

19,127 18,714 413 06 가계지원비

ㅇ청원경찰 가계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91,807,000원x2.5/12)-기정(89,826,000원x2.5/12)             

= 413

6,058 5,927 131 07 연가보상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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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치수사업특별회계][단위:천원]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 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 세세항:(110)인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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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청원경찰 연가보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91,807,000원x19/288)-기정(89,826,000원x19/288)             

= 131

148,461 145,835 2,626 08 기타직보수

ㅇ하천관리 청원경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626

  - 봉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1,530,100원x5명x12월)-기정(1,462,000원x5명x12월x1.024)     

= 1,981

  - 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91,807,000원x2/12)-기정(89,826,000원x2/12)                 

= 331

  - 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경정(91,807,000원x1.9/12)-기정(89,826,000원x1.9/12)             

= 314

400
예비비등 158,333 9,751 148,582

410
예비비 158,333 9,751 148,582

801
예비비 158,333 9,751 148,582 ㅇ예비비     경정(158,333,000원)-기정(9,751,000원) = 148,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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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32,000 880,000 152,000세  출  합  계

[치수사업특별회계][단위:천원]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 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 세세항:(110)인건비


